
•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」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

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*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• 특히 연간 제조·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“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

한 자료”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

방법과 노출통제·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

하여야 합니다.

•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“노출시나리오

작성지원 사업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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